
간접손실의 청구방법

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손실을 입은 자는 사업시행자와 사이에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이루지 못한 

이상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의5, 제23조의6 등의 간접보상에 

관한 규정들에 근거하여 곧바로 사업시행자에게 간접손실에 관한 구체적인 생활유지보상청구권을 

행사할 수 없고, 토지수용법 제51조가 규정하고 있는 '영업상의 손실' 이란 수용의 대상이 된 토지·

건물 등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다가 그 토지·건물 등이 수용됨으로 인하여 영업을 할 수 없거나 제한

을 받게 됨으로 인하여 생기는 간접적인 손실, 즉 수용손실을 말하는 것일 뿐이고 공공사업의 시행 

결과 그 공공사업의 시행이 기업지 밖에 미치는 간접손실을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, 그 영업상의 손

실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같은 법 제57조의2에 따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

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의5, 제23조의6 등의 간접보상에 관한 규정등을 준용할 수 없고, 따라서 토

지수용법 제51조에 근거하여 간접손실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한다고도 할 수 없다. 참게 축

양업자가 참게 축양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고 그 소유의 참게 축양장 시설이 기능을 상실하게 된 

손해를 입은 원인은, 하구둑 공사의 시행 겨과 공유수면의 지류에서 용수를 끌어 쓸 수 없게 된 것

이 아니라, 금강 유역 어민들이 참게를 더 이상 채포할 수 없게 되고 임진강을 제외한 전국의 다른 

하천에서도 참게를 잘 잡히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므로, 참게 축양업자가 입게 된 그와 같은 손해는 

공공사업의 기업지 밖에서 일어난 간접손실에 불과하여, 참게 축양업자가 토지수용법 또는 공공용지

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시행규칙의 간접보상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곧바로 공공사업의 

시행자에게 손실보상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으며, 나아가, 참게 축양업자가 입은 뒤 간접손실

은 그 발생을 예견하기가 어렵고 그 손실의 범위도 쉽게 확정할 수 없으므로 위 특례법시행규칙의 

간접보상에 관한 규정을 준용 또는 유추 적용하여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그 손실보상 청구권을 인정

할 수도 없다. 손실보상 의무가 있는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그 손실보상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

수용 목적물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지도 아니한 채 공공사업을 시행하였다고 하

더라도, 수용 목적물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침해를 가하지 않는 한 곧바로 그 공공사업의 

시행이 위법하여 그 소유자나 관계인들에게 불법행위가 된다고 할 수는 없고, 수용 목적물의 소유자 

또는 관계인은 관계법령에 손실보상에 관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등의 불복절차에 관

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서, 이에 관하나 아무런 규정이 없으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민사

소송으로 그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.<BR>(대법원 1998.01.20. 선고 95다29161 판결)<BR></P>


